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

하는 사람
2,479,444 82,64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6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150,000 105,000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

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단위: 원)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61,0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

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89,999

      ※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

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

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24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소득기반고용보험확대TF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득기반고용보험확대TF 박승세 주무관(전화:

044-202-79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